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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2년도말 지출 예정액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나.「4무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3,000억원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금(49억원) 마련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 편성

○ 2022년 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83,743 426,823 43,080

중소기업 금융지원 338,401 343,301
4,900
(1.4%)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36,276 141,176 4,9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45,337 83,517
38,180
(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42,587 80,767 38,18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금액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383,743 426,823 43,080 합     계 383,743 426,823 43,08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09 212,709 -

사

업

비

기금 융자금 200,000 200,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36,276 141,176 4,900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7 607 -
예 치 금
회    수

106,058 144,235 38,177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302 1,302 -

기타회계
전 입 금

61,976 66,876 4,900
재무
활동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750 2,750 -

그외수입 - 3 3 예치금 42,587 80,767 38,180
기금관리비 5 5 -

*당초 수입․지출계획액은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제1차 추가경정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2133-5190)


